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3호(2021. 6. 1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

(전화 : 031-786-6369)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3) 면 적 : 577,708㎡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7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77,708 577,708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205,696 204,591 35.6 35.4

단독주택 23,984 24,081 4.1 4.1

공동주택 144,143 142,856 25.0 24.8

주거복합 35,220 35,220 6.1 6.1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 2,349 2,434 0.4 0.4

기반시설
용지

소계 372,012 373,117 64.4 64.6

상업시설 16,843 16,759 2.9 2.9

업무시설 17,821 17,821 3.0 3.0

도시지원시설용지 13,907 15,310 2.4 2.7

2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10,808인 (인구밀도 187.1인/ha)

변경 10,149인 (인구밀도 175.7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35년 지표(2.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4,332세대 (단독주택 88세대, 공동주택 2,792세대, 주거복합 1,452세대)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합계 203,347 202,157

단독주택 23,984 24,081

공동주택 144,143 142,856

60㎡ 이하
9,983 9,983

47,820 47,820

60㎡ ~ 85㎡
86,340 85,053

(38,231) (38,220)

주거복합 35,220 35,220

60㎡ ~ 85㎡ 35,220 35,220

※ 민간분양 중 B2 블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구 분
면적(㎡)

기정

공원
녹지

소계 144,427
공원 133,025
녹지 8,679
광장 1,995

공공공지 728

교육
시설

소계 32,190
유치원 4,000
초등학교 14,300

고등학교 13,890

도로
소계 90,962

보행자도로 430
일반도로 90,532

주차장 4,721

철도 34,140

통신시설 1,403

문화시설 1,711

종교시설 3,00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757

사회복지시설 2,333

전기공급설비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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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면적(㎡) 건설호수(인) 인구(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

유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3,347 202,157 4,332 4,332 10,808 10,149 - - - - -

단독
주택

계 23,984 24,081 88 88 238 221 - - - - -

주거전용 7,437 7,353 27 27 73 68 100 100 270 270 -

점포겸용 14,244 14,425 53 53 143 133 160 160 270 270 -

블록형 2,303 2,303 8 8 22 20 160 160 270 270 -

공동
주택

계 144,143 142,856 2,792 2,792 7,528 7,016 - - - - -

60㎡
이하

소계 57,803 57,803 1,317 1,317 3,545 3,328 - - - - -

A-1BL 27,849 27,849 615 615 1,661 1,538 190 190 86 86 공공분양

A-2BL
11,255 11,255 258 258 697 645 190 190 83 83 신혼희망

(공분)

5,626 5,626 129 129 342 342 190 190 83 83 신혼희망
(행복)

A-3BL
8,716 8,716 210 210 567 525 200 200 83 83 신혼희망

(공분)

4,357 4,357 105 105 278 278 200 200 83 83 신혼희망
(행복)

60~
85㎡

소계 86,340 85,053 1,475 1,475 3,983 3,688 - - - - -

B-1BL 17,332 16,056 315 315 851 788 200 200 110 102 민간분양

B-2BL 38,231 38,220 650 650 1,755 1,625 200 200 110 110 민간분양

B-3BL 30,777 30,777 510 510 1,377 1,275 190 190 110 110 민간분양

주거
복합

계 35,220 35,220 1,452 1,452 3,042 2,912 - - - - -

60㎡
이하

C-1BL 7,556 7,556 302 302 483 483 200 200 50 50 행복주택

C-2BL 6,642 6,642 253 253 683 633 240 240 63 63 국민임대

C-3BL 4,674 4,674 167 167 267 267 180 180 50 50 행복주택

C-4BL
2,969 2,969 117 117 316 293 240 240 61 61 국민임대

5,394 5,394 284 284 767 710 240 240 45 45 영구임대

C-5BL 7,985 7,985 329 329 526 526 200 200 48 48 행복주택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349 2,434

근린생활시설 근생1 복정동 156 일원 2,349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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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4개소

상업용지

상업1 복정동 185-2 일원

상업2 복정동 56 일원

상업3 복정동 55-6 일원

상업4 복정동 156 일원

○ 업무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업무시설용지
업무1 복정동 196-2 일원

업무2 복정동 41 일원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구 분
합 계 1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합계
기정 38 7,311

(6,110)
146,175.3
(88,439.0) 13

변경 40 7,427
(6,263)

146,721.3
(88,985.0) 13

광로
기정 1 1,201

(-)
57,736.3
(-) -

변경 1 1,201
(37)

57,869.3
(133) -

대로
기정 1 159 5,724 1
변경 1 158 5,688 1

중로
기정 13 3,817 64,732 5
변경 13 3,814 64,672 5

소로
기정 23 2,134 17,983 7
변경 25 2,254 18,492 7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가각 및 완화차로등 2,701㎡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46㎡ 포함

○ 철도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철도
철2 복정동 산13-4 일원
철3 복정동 59 일원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주차장
주차1 복정동 183-25 일원

주차2 복정동 164-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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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0개소 133,025 133,051

근린공원

근1 복정동 산15-3 일원 11,337 10,562

근2 복정동 757 일원 61,736 61,539

근3 복정동 769 일원 37,881 38,224

어린이공원

어1 복정동 산27-1 일원 7,016 8,292

어2 복정동 126 일원 8,295 5,815

어3 복정동 154-8 일원 2,271 2,271

어4 복정동 156 일원 1,730 1,730

어5 복정동 40-5 일원 1,500 1,500

어6 복정동 123-2 일원 - 1,859

소공원 소1 복정동 72 일원 1,259 1,259

○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6개소 8,679 8,703

경관녹지
경1 복정동 187-2 일원 1,623 1,623
경2 복정동 38-11 일원 2,317 2,317
경3 복정동 2 일원 1,219 1,080

완충녹지
완1 복정동 19 일원 496 496
완2 복정동 156 일원 1,687 1,850
완3 복정동 787 일원 1,337 1,337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995
광장 광1 복정동 산15 일원 1,995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3개소 728 678

공공공지
공1 복정동 241-3 일원 656 244
공2 복정동 194-4 일원 72 72
공3 복정동 240 일원 - 362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4,157)

수도공급설비 수1 복정동 101 일원 (4,157) (배수지)근린공원2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3,792

전기공급설비 전1 복정동 7 일원 3,792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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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3개소
고등학교 학교1 복정동 144-1 일원
초등학교 학교2 복정동 115 일원
유치원 학교3 복정동 115-1 일원

○ 통신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1개소
통신시설 통신1 복정동 4-3 일원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1개소

문화시설 문화1 복정동 787 일원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1개소

사회복지시설 복지1 복정동 116-3 일원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도시지원시설
도시1 복정동 38-1 일원
도시2 복정동 16 일원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4개소

종교시설

종교1 복정동 132-2 일원
종교2 복정동 121-3 일원
종교3 복정동 788 일원
종교4 복정동 2 일원

○ 위험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위험물처리시설
위험1 복정동 25-5 일원
위험2 복정동 25-6 일원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합 계 - 2개소

저류시설
유1 복정동 157 일원
유2 복정동 76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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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기정 변경

단독주택 23,984 24,081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초과 :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일반 단독주택용지)
추첨 감정평가액

실수요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공
동
주
택

60㎡이하 9,983 9,983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47,820 47,820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60∼85㎡ 86,340 85,053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모에 의한 당선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복합 35,220 35,220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근린생활시설 2,349 2,434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 16,843 16,759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7,821 17,82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도시지원시설 13,907 15,31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 및 근생 :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8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차장 4,721 4,72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통신시설 1,403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문화시설 1,711 1,71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3,005 3,240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 2,333 2,333 존치 수의계약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존치건축물 및 존치
부지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존치
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757 4,757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3,792 3,792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철도 34,140 34,337 존치 수의계약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존치건축물 및 존치
부지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
격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존치
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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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69)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전

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23,984

D1 ①

789

1,055

D2

① 477

②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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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5 315

6 315

③ 1,190

1 297

2 297

3 297

4 299

D3

① 2,799

1 277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78

3 278

4 278

5 277

6 283

7 282

8 282

9 282

10 282

② 1,625

1 271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71

3 272

4 271

5 270

6 270

③ 1,613

1 269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69

3 270

4 268

5 268

6 269

④ 519
1 260

2 259

⑤ 837

1 279

2 279

3 279

D4

① 2,650

1 265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65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② 3,671
1 261

2 261

1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③ 530

D5

① 1,171

② 933

D6 - 2,3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24,081

D1 ①

789

1,055

D2

① 477

② 1,738

③ 1,190



11

3 297

4 299

D3

① 2,799

1 277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78

3 278

4 278

5 277

6 283

7 282

8 282

9 282

10 282

② 1,625

1 271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71

3 272

4 271

5 270

6 270

③ 1,613

1 269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69

3 270

4 268

5 268

6 269

④ 519
1 260

2 259

⑤ 850

1 279

2 279

3 292

D4

① 2,735

1 294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93

3 293

4 265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② 3,814

1 300

2 295

3 275

4 251

5 250

6 265

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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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44,143

A-1 - 27,849

A-2 - 16,881

A-3 - 13,073

B-1 - 17,332

B-2 - 38,231

B-3 - 30,777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42,856

A-1 - 27,849

A-2 - 16,881

A-3 - 13,073

B-1 - 16,056

B-2 - 38,220

B-3 - 30,777

③ 470

D5

① 1,171

② 933

D6 -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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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2,349 - 2,349

근생1 - 2,349

1 541

2 584

3 1,224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2,434 - 2,434

근생1 - 2,434

1 541

2 584

3 1,309

○ 주거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6,843 - 16,843 　

상업1 - 6,147

1 3,124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
하여 허용)2 3,023

상업2 - 5,067 -　 5,067 · 획지분할·합병 불허

상업3 - 3,752 - 3,752 · 획지분할·합병 불허

상업4 - 1,877 - 1,877 · 획지분할·합병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16,759 -　 16,759 　

상업1 - 6,154

1 3,124 ·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
하여 허용)2 3,030

상업2 - 5,067 - 5,067 · 획지분할·합병 불허

상업3 - 3,661 - 3,661 · 획지분할·합병 불허

상업4 - 1,877 - 1,877 · 획지분할·합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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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7,821

업무1 - 8,990

업무2 - 8,83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7,821

업무1 - 8,990

업무2 - 8,831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3,907

도시1 - 6,164

도시2 - 7,74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5,310

도시1 - 6,164

도시2 - 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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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2,190 - 32,190

학교1 - 13,890 학교1 13,890 · 획지분할·합병 불허

학교2 - 14,300 학교2 14,300 · 획지분할·합병 불허

학교3 - 4,000 학교3 4,000 · 획지분할·합병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2,223 - 32,223

학교1 - 13,923 학교1 13,923 · 획지분할·합병 불허

학교2 - 14,300 학교2 14,300 · 획지분할·합병 불허

학교3 - 4,000 학교3 4,000 · 획지분할·합병 불허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005 - 3,005

종교1 - 971 종교1 971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2 - 989 종교2 989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3 - 653 종교3 653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4 - 392 종교4 392 · 획지분할·합병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240 - 3,240

종교1 - 971 종교1 971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2 - 1,085 종교2 1,085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3 - 653 종교3 653 · 획지분할·합병 불허

종교4 - 531 종교4 531 · 획지분할·합병 불허

○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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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통신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1,403

통신1 - 1,40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계 - -

통신1 -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B

A1~
A3,
B1~
B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
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
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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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B

A1~
A3,
B1~
B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
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별표1> 및《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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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에너지자립률 목표치

＊ 기정

구분
면적
(㎡)

공동주택 144,143

공공

계 57,803

A-1 60㎡이하 27,849

A-2 60㎡이하

11,255

5,626

A-3 60㎡이하

8,716

4,357

민간

계 86,340

B-1 60~85㎡ 17,332

B-2 60~85㎡ 38,231

B-3 60~85㎡ 30,777

＊ 변경

구분
면적
(㎡)

유형

공동주택 142,856 -

공공

계 57,803 -

A-1 60㎡이하 27,849 공공분양

A-2 60㎡이하
11,255

신혼희망
(공공분양)

5,626
신혼희망
(행복주택)

A-3 60㎡이하
8,716

신혼희망
(공공분양)

4,357
신혼희망
(행복주택)

민간

계 85,053 -

B-1 60~85㎡ 16,056 민간분양

B-2 60~85㎡ 38,220 민간분양

B-3 60~85㎡ 30,777 민간분양

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수
증가는 불허함

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적용하여야 함
주) 민간분양 중 B-2 블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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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및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0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3조에 따른다.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및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0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3조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20% 이상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른다.

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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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1~C5

블록구분
주거복합1

C1, C2, C4, C5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옹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5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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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1~C5

블록구분
주거복합1 주거복합2

C1, C2, C4, C5 C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내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거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내로 함

※ 노외주차장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2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옹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5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9조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별표2> 및《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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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주거복합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에너지자립률 목표치

＊ 기정

구분
면적
(㎡)

계 35,220

주거복합

C1 60㎡이하 7,556

C2 60㎡이하 6,642

C3 60㎡이하 4,674

C4 60㎡이하
2,969

5,394

C5 60㎡이하 7,985

＊ 변경

구분
면적
(㎡)

유형

계 35,220 -

주거
복합

C1 60㎡이하 7,556
행복주택
(청년)

C2 60㎡이하 6,642 국민임대

C3 60㎡이하 4,674
행복주택
(노인)

C4 60㎡이하

2,969 국민임대

5,394 영구임대

C5 60㎡이하 7,985
행복주택
(청년)

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수
증가는 불허함

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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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상업1
~상업4

용
도

허용
용도

저층부
(4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상층부
(5층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주거용오피스텔의 비율 및 규모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예정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상업1, 상업4 상업2, 상업3 비 고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700% 이하

높이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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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상업1
~상업4

용
도

허용
용도

저층부
(4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상층부
(5층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필지별 40㎡초과 세대수는 <표Ⅱ-5-3>의 세대수 이하로 하여
야 함(40㎡이하 계획 시 필지별 허용세대수 내 계획 가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7조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별표3> 및《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제5장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다.

- <별표3> 상업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주거용 오피스텔, 에너지자립률 목표치

 

구분 건폐율
(%)

용적률
(%)

총
세대수
(호)

계 - - 632

상업
시설
용지

상업1-1 60이하 600이하 125
상업1-2 60이하 600이하 90
상업2 70이하 700이하 182
상업3 70이하 700이하 180
상업4 60이하 600이하 55

1) 업무시설 중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필지별 40㎡초과 세대수는 상기 표 이하로 하여야 함.(40㎡이하 계획 시 필지별
허용세대수 내 계획 가능함)

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있으며, 세대수 증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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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

~업무2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주거용오피스텔의 비율 및 규모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예정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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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
~업무2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필지별 40㎡초과 세대수는 <표Ⅱ-5-3>의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함(40㎡이하 계획 시 필지별 허용세대수 내 계획 가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17조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별표4>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5장제18조부터 제20조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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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4>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주거용 오피스텔, 에너지자립률 목표치

구분 건폐율
(%)

용적률
(%)

총
세대수
(호)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수(호)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에너지
자립률
의무여부전용40~60㎡ 전용60~85㎡

계 - - 368 368

업무
시설
용지

업무1-1 60이하 400이하 68 - 68 20

업무1-2 60이하 400이하 142 - 142 20 권장

업무2-1 60이하 400이하 79 - 79 20

업무2-2 60이하 400이하 79 - 79 20

1) 업무시설 중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필지별 40㎡초과 세대수는 상기 표 이하로 하여야 함.(40㎡이하 계획 시 필지별
허용세대수 내 계획 가능함)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수
증가는 불가함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
도시1
~도시2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중 교육원,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제조업소는 다음의 관련 규정에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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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
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결정
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10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7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
도시1
~도시2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중 교육원, 연구소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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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제조업소는 다음의 관련 규정에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
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결정
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10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5장 제7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20% 이상 (도시1은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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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3조부터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5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10조에 따른다.

주차
주차1
~주차2

용
도

허용
용도

주1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학교
학교1
~학교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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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문화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수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복지 복지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종교
종교1
~종교4

블록구분
종1 종2

종교1 종교2, 종교3, 종교4

용
도

허용
용도

종1 종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
교집회장[제실(祭室), 사당 등]
및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
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
적인 용도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1 종2 비 고

건폐율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 이하 210% 이하

높이
2층이하

(첨탑 설치 불가)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
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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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 전1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
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위험 위험1
~위험2

용
도

허용
용도

위험1(주유)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이하

통신 통신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통신용 시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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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3조부터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5조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6장 제10조에 따른다.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7장 제1절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교육2,3, 문화1에 해당)

주차
주차1
~주차2

용
도

허용
용도

주1 주2(공공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주1 주2 비 고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3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학교
학교1
~학교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41% 이상 (학교1 제외)

34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문화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수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 57% 이상

복지 복지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종교
종교1
~종교4

블록구분
종1

종교1

용
도

허용
용도

종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제실(祭室), 사당 등]
및 그 부속용도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
적인 용도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이하

(첨탑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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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 전1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
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위험 위험1
~위험2

용
도

허용
용도

위험1(주유) 위험2(가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을 주유소로 건축
하여야 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 자동차 관련 시설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자목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을 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
건축하여야 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바목 고압가스 충전소·판
매소·저장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 자동차 관련 시설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자목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80% 이하

높이 · 5층이하 · 4층이하

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36

[붙임2]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기 정

합 계 577,708

주거
지역

소 계 356,187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56

제1종일반주거지역 28,3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157

준주거지역 91,769

상업
지역

소 계 58,200

일반상업지역 38,171

근린상업지역 20,029

녹지
지역

소 계 163,321

자연녹지지역 163,32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기정

-
성남시
복정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56

제1종일반주거지역 28,3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157

준주거지역 91,769

근린상업지역 20,029

자연녹지지역 163,321

2.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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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8 7,311

(6,110)
146,175.3
(88,439.0) 13 3,050 53,404 11 1,938 24,635 14 2,323

(1,122)
68,136.3
(10,400.0)

변경 40 7,427
(6,263)

146,721.3
(88,985.0) 13 3,053 53,378 11 1,933 24,599 16 2,441

(1,277)
68,744.3
(11,008.0)

광로
기정 1 1,201

(-)
57,736.3
(-) - - - - - - 1 1,201

(-)
57,736.3
(-)

변경 1 1,201
(37)

57,869.3
(133) - - - - - - 1 1,201

(37)
57,869.3
(133)

대로
기정 1 159 5,724 1 159 5,724 - - - - - -
변경 1 158 5,688 1 158 5,688 - - - - - -

중로
기정 13 3,817 64,732 5 1,877 37,540 4 1,304 19,560 4 636 7,632
변경 13 3,814 64,672 5 1,874 37,480 4 1,304 19,560 4 636 7,632

소로
기정 23 2,134 17,983 7 1,014 10,140 7 634 5,075 9 486 2,768
변경 25 2,254 18,492 7 1,021 10,210 7 629 5,039 11 604 3,243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가각 및 완화차로등 2,701㎡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46㎡ 포함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1)
41.8
~
51

주간선
도로

1,201
(-)

성남시 창곡동
산108-6도

성남시 복정동
197-16도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262호 지구외

변경 광로 3 1(1)
41.8
~
51

주간선
도로

1,201
(37)

창곡동
산108-6

복정동
197-16 일반도로 경기도고시제262호

일부구간
확폭

(신규편입)

기정 대로 1 1 36 보조간선
도로 159 복정동

54-23
복정동
55-11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대로 1 1 36 보조간선
도로 158 복정동

54-23
복정동
55-11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3 복정동
198-4

복정동
195-13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066 복정동
178-1

복정동
15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중로 1 2 20 집산도로 1,065 복정동
178-1

복정동
15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377 복정동
171-6

복정동
41-2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302 복정동
156

복정동
산7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중로 1 4 20 집산도로 300 복정동
156

복정동
산7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69 복정동
26-1

복정동
36-3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24 복정동
388-23

복정동
388-1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725 복정동
195-13

복정동
235-5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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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725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49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06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68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0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3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3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91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9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92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92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2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35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9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400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407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5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7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9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7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56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256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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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3-1(1) 광로3-1(1)
· 신규편입
- 일부구간 확폭
- 폭원 0.9m, 연장 37m

· 헌릉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 광로3-1(1)호선 일부구간
확장에 따른 신규편입

대로1-1 대로1-1 · 연장
- 159m → 158m(감 1m)

· 헌릉로 창곡사거리 교통정체 최소화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선형 변경

중로1-2 중로1-2 · 연장
- 1,066m → 1,065m(감1m) · 복정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1-4 중로1-4 · 연장
- 302m → 300m(감2m)

· 성남교육지원청 협의의견(초교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기존교
량 활용) 반영 등을 위한 선형 변경

중로2-2 중로2-2 · 선형변경 · 버스베이 위치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1-1 소로1-1 · 선형변경 · 차량 정온화기법 반대방향(남측)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1-2 소로1-2 · 선형변경 · 복정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1-6 소로1-6 · 연장
- 400m → 407m(증 7m) · 복정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1 복정동
782

복정동
780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4 복정동
5

복정동
15-1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2 7 8 특수도로 27 복정동
산15

복정동
15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소로 2 7 8 특수도로 26 복정동
산15

복정동
15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2 복정동
191-1

복정동
191-1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2 5 국지도로 41 복정동
188

복정동
188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0 복정동
산26-1

복정동
산26-1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53 복정동
154-3

복정동
125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7 　복정동
154-3

복정동
780 일반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9 복정동
162-1

복정동
170-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10 복정동
171-1

복정동
171-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19 복정동
156

복정동
15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15 복정동
156

복정동
15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 소로 3 10 4~6 국지도로 103 복정동
123-1

복정동
118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1 4 특수도로 15 복정동
산15-3

복정동
산15-3

보행자
전용도로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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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변경)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기정 2 철도
지하철
8호선
(본선)

복정동

변경 2 철도
지하철
8호선
(본선)

복정동

기정 3 철도
지하철
8호선
(정거장)

복정동 산13-4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2 철도 · 면적변경
- 면적 : 199,900㎡ → 200,097㎡(증197㎡)

3)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합 계 6개소

폐지 1 주차장 복정동 149-1

폐지 2 주차장 복정동 120 일원

폐지 3 주차장 복정동 153 일원

폐지 1 주차장 복정동 78 일원

폐지 2 주차장 복정동 74-4 일원

폐지 3 주차장 복정동 44-7 일원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소로2-1 소로2-1 · 선형변경

소로2-2 소로2-2 · 연장
- 79m → 75m(감 4m)

소로2-3 소로2-3 · 선형변경

소로2-7 소로2-7 · 연장
- 27m → 26m(감 1m)

- 소로3-10 · 신설
- 폭원 4~6m, 연장 103m

- 소로3-11 · 신설
- 폭원 4m, 연장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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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주차장1 폐지 · 안골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2 폐지 · 안골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3 주차장 · 주차장3 폐지 · 안골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1 주차장 · 주차장1 폐지 · 가마절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2 폐지 · 가마절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3 주차장 · 주차장3 폐지 · 가마절지구 폐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1 변경
- 면적 : 11,337㎡ → 10,562㎡ · 복정고 협의결과 반영 및 공원 정형화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2 변경
- 면적 : 61,736㎡ → 61,539㎡ · 철도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3 변경
- 면적 : 37,881㎡ → 38,224㎡ · 차량 정온화기법 반대방향(남측)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1 변경
- 면적 : 7,016㎡ → 8,292㎡ · 공동주택용지(B1) 면적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2 변경
- 면적 : 8,295㎡ → 5,815㎡ · 지구외 맹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면적 변경

6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6 신설
- 면적: 1,859㎡

· 지구외 맹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어린이공원2에서 분리
되어 별도 공원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개소 133,025 증)26 133,051
소 계 3개소 110,954 감)629 110,325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산15-3 일원 11,337 감)775 10,562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1
(1,683㎡)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57 일원 61,736 감)197 61,53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2
(1,571㎡)
중복결정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69 일원 37,881 증)343 38,224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 6개소 20,812 증)655 21,467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산27-1 일원 7,016 증)1,276 8,292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6 일원 8,295 감)2,480 5,815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4-8 일원 2,271 - 2,271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6 일원 1,730 - 1,73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40-5 일원 1,500 - 1,5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 6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3-2 일원 - 증)1,859 1,859 -

소 계 1개소 1,259 - 1,259

기정 1 공원 소공원 복정동 72 일원 1,259 - 1,25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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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3 녹지 경관녹지 · 경관녹지3 변경
- 면적 : 1,219㎡ → 1,080㎡(감139㎡)

2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2 변경
- 면적 : 1,683㎡ → 1,850㎡(증163㎡)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1 공공공지 · 공공공지1 변경
- 면적 : 656㎡ → 244㎡(감412㎡)

3 공공공지 · 공공공지3 신설
- 면적 : 362㎡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합 계 6개소

소 계 3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87-2 일원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8-11 일원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2 일원

소 계 3개소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9 일원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6 일원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787 일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합 계 3개소

변경 1 공공공지 복정동 241-3 일원

기정 2 공공공지 복정동 194-4 일원

신설 3 공공공지 복정동 24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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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간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복정동
산49-2

창곡동
534-7 - 840 3,045.72 성남시고시제21호

(1996.05.03) 도로 중복결정

변경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복정동
산49-2

복정동
47-25 - 1,128 4,516 성남시고시제21호

(1996.05.03) 도로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간선시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 선형변경
- 연장 : 840m → 1,128m(증288m)
- 면적 : 3,045.72㎡ → 4,516㎡

(증1,470.28㎡)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내
기존 송수관로 선형 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복정동 101 일원 4,157 - 4,157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근린공원2
중복결정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32,190 증) 33 32,223

변경 1 학교 고등학교 복정동 144-1
일원 13,890 증) 33 13,923 성남시고시제106호

(2006.12.4)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복정동 115 일원 14,300 - 14,3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학교 유치원 복정동 115-1 일원 4,000 - 4,0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 학교1 변경
- 면적 : 13,890㎡ → 13,923㎡(증33㎡)

· 복정고 존치시설 협의에 따른 면적 변경

2)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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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계 301,719 268,336

도로 90,532 91,197

보행자전용도로 430 489

공원 133,025 133,051

녹지 8,679 8,703

공공공지 728 678

광장 1,995 1,995

학교 32,190 32,223

철도 34,140 -

저류시설 - -

수도시설 -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나.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

(기정) 성남시장

(변경)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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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변경)

가) 도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8 7,311
(6,110)

146,175.3
(88,439.0) 13 3,050 53,404 11 1,938 24,635 14 2,323

(1,122)
68,136.3
(10,400.0)

변경 40 7,427
(6,263)

146,721.3
(88,985.0) 13 3,053 53,378 11 1,933 24,599 16 2,441

(1,277)
68,744.3
(11,008.0)

광로

기정 1 1,201
(-)

57,736.3
(-) - - - - - - 1 1,201

(-)
57,736.3
(-)

변경 1 1,201
(37)

57,869.3
(133) - - - - - - 1 1,201

(37)
57,869.3
(133)

대로
기정 1 159 5,724 1 159 5,724 - - - - - -

변경 1 158 5,688 1 158 5,688 - - - - - -

중로
기정 13 3,817 64,732 5 1,877 37,540 4 1,304 19,560 4 636 7,632

변경 13 3,814 64,672 5 1,874 37,480 4 1,304 19,560 4 636 7,632

소로
기정 23 2,134 17,983 7 1,014 10,140 7 634 5,075 9 486 2,768

변경 25 2,254 18,492 7 1,021 10,210 7 629 5,039 11 604 3,243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가각 및 완화차로등 2,701㎡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46㎡ 포함

나)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산15-3 일원 11,337 감)775 10,562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1
(1,683㎡)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57 일원 61,736 감)197 61,53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유수지2
(1,571㎡)
중복결정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복정동 769 일원 37,881 증)343 38,224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산27-1 일원 7,016 증)1,276 8,292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6 일원 8,295 감)2,480 5,815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4-8 일원 2,271 - 2,271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56 일원 1,730 - 1,73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40-5 일원 1,500 - 1,500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 6 공원 어린이공원 복정동 123-2 일원 - 증)1,859 1,859 -

기정 1 공원 소공원 복정동 72 일원 1,259 - 1,259 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46

다) 녹지(변경)

라) 공공공지(변경)

마)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수도공급설비(변경)

○ 간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점 종점

기정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복정동
산49-2

창곡동
534-7

변경 17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복정동
산49-2

복정동
47-25

○ 단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복정동 101 일원

사)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 1 학교 고등학교
복정동 144-1

일원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복정동 115 일원

기정 3 학교 유치원 복정동 115-1
일원

아)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187-2 일원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38-11 일원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복정동 2 일원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9 일원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156 일원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복정동 787 일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 1 공공공지 복정동 241-3 일원

기정 2 공공공지 복정동 194-4 일원

신설 3 공공공지 복정동 24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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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청 미정 (변경)
가) 철도(변경)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제외 2 철도
지하철
8호선
(본선)

복정동 여수동 8,555 199,900 경기도고시제134호
(1996.06.18)

제외 3 철도
지하철
8호선
(정거장)

복정동 산13-4 복정동 59-1 145 12,454 국토부고시제863호
(2021.06.16)

- 변경

지하철 8호선 철도부지는 ‘서울교통공사’ 사유지로서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되어
야하는 대체공공시설에 미해당되어 금회 대체 공공시설에서 제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01,719 268,336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0,532 91,197 34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30 489 6개 노선

공원 133,025 133,051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8,679 8,703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728 678 3개소

광장 1,995 1,995 1개소

학교 32,190 32,223 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923㎡)],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철도 34,140 -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나.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5) 유수지, 배수지 : 우ㆍ오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 2개소, 배수지 1개소 설치


